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 김태수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현행 건축법과 시행령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면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 예를 들어, 이미 위반 상태인 건축물을 모르고 매수한 경우라든지, 

위반 면적이 아주 경미한 경우, 또한 임차인이 있어 바로 시정하기 

힘든 경우 등은 고의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상 감경 

기간이 1년 밖에 되지 않아 부담이 컸습니다.

○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런 경우에 감경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즉, 기존 위반건축물을 매수했을 때, 

위반 면적이 미미할 때, 그리고 임차인이 있어 시정하기 어려울 

때는 이행강제금을 3년 동안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이렇게 조례를 고치면 시민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